
징계 경감 합리적 이유를 밝혀라, !   

심과 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직원이 정직 개월로 경감됐다 이례적  1 2 6 . 
이다 이례적으로 사장이 특별인사위원회 심 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재. (2 ) ‘
심 심 을 요구했고 이례적으로 해임은 정직으로 경감됐다’(3 ) , . 
  

두 번의 인사위원회가 동일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번복했다면 그에 합당한   
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사위원회 판단의 근거가 된 감사내역과 징계요청. 
서의 비위 혐의 등에서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잘못이 확인됐어야 할 것이
다 혹은 절차적 하자 등 재재심 의 사유가 성립해야 한다 과연 어떤 사정의 . ‘ ’ . 
변경이 있었는지 궁금하다. 
  

해당 직원은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음주사고 근무태만 그리고 성희롱   , , 
의혹까지 여러 비위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번의 인. 2
사위원회가 일관되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비위를 ‘ ’
중하게 봤다는 의미다. 

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이다 문제는 측  . . 
은지심 자체가 아니라 인간적 정에 이끌리어 합리성과 원칙을 저버릴 때다 개. 
인 사이에는 정 의 문제이지만 조직에서는 정의 의 문제가 될 수 도 있다‘ ’ , ‘ ’ . 
그 조직이 이든 본부 이든 예외는 없다 정의를 벗어난 권한 행사는 KBS KBS . 
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.  

사측은 이번 징계 경감의 이유를 밝혀라 그 이유가 온정 이라면 향후 사   . ‘ ’
측의 결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온정에 따라 인사위 결정이 뒤. 
바뀐다면 앞으로 누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는가 항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.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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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과 기강이 무너지는 셈이다 원칙과 기강이 무너진 조직은 더 이상 조직이 . 
아니다 그 곳에서 사장과 경영진의 리더십은 존재할 수 없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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